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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연구는 교대 및 사대에 재학 중인 예비교원을 대상으로 인권 인식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
으로 교원 양성과정 인권교육의 개선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인권교육을 
담당하고,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교대 및 사대 예비교원들의 인권 인식을 조사하
여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인권 인식은 인권 관련 지식, 인권 판단
력, 집단별 인권 존중 정도에 대한 인식의 3가지 하위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1,002명의 예비교원을 대
상으로 수행한 온라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교원의 인권 관련 지식은 평범한 수준이었
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크게 향상되었다. 둘째, 예비교원은 일반적 상황보다 학생 관련 상황에 대해 더 
높은 인권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다. 셋째, 예비교원은 여러 사회 집단의 인권이 대체로 잘 존중받는다
고 보았으나, 정작 교사 인권 보장에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배경변인별로 인권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해 본 결과, 주로 성별, 전공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다수 확인되었다. 여
자가 남자에 비해 인권 관련 지식, 인권 판단력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고, 인문･사회계열의 예비
교원이 인권 관련 지식과 인권 판단력에서 다른 전공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학년에 따른 인권 인
식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교대 및 사대의 인권교육의 현황과 효과를 점검할 필요
성, 교원 양성과정에서 인권 관련 논쟁 상황에 대한 토론과 숙의의 장을 마련할 필요성, 전공별 편차 
없이 표준화된 인권교육이 실행될 필요성 등 몇 가지 논의 및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예비교원, 인권 인식, 인권 관련 지식, 인권 판단력, 인권 존중, 인권교육

1) 이 논문은 2023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주로 이루어진 ‘교대･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에서의 인권교육 실태 및 개
선방안 연구’의 보고서 내용 일부와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정･보완한 것임.

 * 제1저자, song0705@kangwon.ac.kr
** 교신저자, cleeaaa@naver.com



교육과정평가연구 제27권 제3호 (2024)

154

I. 서  론

이 연구는 교대 및 사대에 재학 중인 예비교원을 대상으로 인권 인식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
으로 교원 양성과정 인권교육의 개선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교에서의 학생 인권 보호와 학
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인권을 교육하면서 동
시에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교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들이 가지는 
인권 인식의 수준과 실태는 학교 인권교육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
라서 교원 양성과정에서 이들이 어떠한 인권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성된 인권 인식의 수준
과 양상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관련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의 학생 인권 보장 실태는 많은 문제를 제기해 준다. 오늘날 학교에서 
학생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코로나19 시기 
이후인 202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 1차 조사에 나타난 1.9%의 피해 응답률은 
2013년(2.2%)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교육부, 2023. 12. 14.).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학생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급격한 사회 변화는 새로운 유형의 인권 침해 상황을 야기하기도 한다. 디지털 시대 학생들의 개인 정
보 보호 문제, 온라인 상의 괴롭힘 문제, 사생활 침해 문제 등 새로운 학생 인권 침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학생 인권에 대한 특정 관점들이 학생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데에 장애물로 작용하기도 한
다. 학생의 미성숙함을 내세우며 이들에 대한 규제와 제약을 당연하게 여기고, 규범에 대한 학생들의 
무조건적인 복종과 순응만을 강요하는 것(유성상, 2011)은 학생 인권의 확장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시
각이다. 또한 학생 인권과 교권을 대립하는 개념으로 간주하여 교권 신장을 위해 학생 인권을 제한해
야 한다는 주장도 빈번하게 제기된다. 이러한 인식은 학생의 권리 보장보다 이들에 대한 규제, 제약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여, 학교와 교육행위를 비민주적으로 유도하는 등 학생 인권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데에는 교사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현장
에서 학생 인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다루는 주체가 교사이기 때문이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인권
교육을 실행해야 하며, 인권 친화적 학교 구조와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교사가 지
니는 인권 지식, 인권 판단력 등의 인권 인식 수준은 학교에서의 학생 인권교육과 인권 보장 수준을 결
정하는 핵심 요인이 된다. 

교사의 인권 역량 함양을 위해서는 교원 양성과정에서의 예비교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필수
적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 하에 이 연구는 오늘날 예비교원이 지니는 인권 인식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
를 바탕으로 교원 양성과정에서의 인권교육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 의식과 연구 
문제에 근거하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Ⅱ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였다. 
우선 학생 인권의 개념과 특성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요구되는 교사의 인권 관련 역할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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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이를 토대로 교사가 가지는 인권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조사하는 데 활용 가능한 선행
연구를 정리하였다. Ⅲ장에서는 연구방법을 소개하며 연구 문제와 측정 도구, 연구 절차 등을 구체적
으로 보고하였다. Ⅳ장에서는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예비교원의 인권 인식의 실태를 
기술 통계를 통해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배경변인별 인권 인식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Ⅴ장
에서는 연구 내용을 요약하면서 향후 교원 양성과정에서의 인권교육의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 및 시사
점 내용을 제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학생 인권과 교사의 역할

가. 학생 인권의 개념과 중요성

인권은 사전적으로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의미한다(표준국어대사전, 2023. 6. 
10.). Donnelly(1985)는 이런 측면을 강조하여 인권을 ‘우리가 단순히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권리’라
고 보았다. 인권 개념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조금씩 강조점이 달라지고 그 외연도 확장되어 왔다. 인권 
이론이 정립되기 시작하던 근대 시기에는 주로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유 측면이 강조되어온 데 반해, 
점차 사회 공동체 구성원 간 평등 측면에 대한 강조가 더해지고 있다. 오늘날에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
한 권리나 연대에 대한 권리와 책임 등이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인권 내용과 이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
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을 절대적이고 고정된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 변동성을 가지고 끊
임없이 발전, 확대되어 가는 개념으로 봐야 할 것이다(조효제, 2007; 조태훈, 2011; 임춘식, 윤지용, 
2012; 구정화, 2013).

이러한 인권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인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특
히 초･중･고등학교에서의 학생 인권은 여전히 주요한 인권 문제로 거론된다. 학생들도 성인과 똑같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성인들에게 인정되는 인권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학생들이 
성장하는 존재라는 점을 부각시켜 미성숙하거나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어른
들의 규제와 제약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도덕, 법규 등에 대한 학생들의 무조건적인 복종
과 순응이 강요되기도 한다(유성상, 2011).

학생 인권 문제에 보다 깊이 있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학생 인권의 개념을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
다. 학생 인권 개념은 학생이라는 지위가 가지는 특수성에서 접근해야 한다. 학생은 한 명의 독립적이
고 존엄한 인간인 동시에 학교라는 사회에서 교육을 받고 학습을 수행하는 구성원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생 인권이란 학생이 한 사람으로서 누려야 하는 기본적 인권을 의미하는 동시에 학교 구성원인 학생
으로서 가지는 사회적 지위권이 포함된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학생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가지는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등의 기본적 인권에 더하여, 학생이라는 사회적 지위로 인해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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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받기 위한 기본적 권리까지 포함되는 개념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이수광, 2000: 김달영 외, 
2014, p. 33에서 재인용).

학생 인권의 특수성을 감안하자면 이에 대한 더욱 강력한 보호와 존중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우선 
학생이나 미성년이라 할지라도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를 동일하게 누리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고, 이
들이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만큼 이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하여 교육 그 자체
의 중요성을 감안해서라도 학생 인권을 두텁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학생 인권을 제대로 보장할 때 교
육이 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때 학생들도 제대로 된 인권 의식을 가지고 자신과 타인
의 인권을 진정성 있게 존중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준비와 대처가 필요하다. 학교폭력 예방, 인권교육 강화, 
다양성과 포용을 존중하는 교육 환경 조성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사회적인 분
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체계를 제대로 갖추는 것과 동시에 이를 담당할 교사들의 인권 의식이
나 인권교육 역량에 대한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교사의 역할과 역량에 주목해야 한다.

나.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교사의 역할

학생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있어 교사의 역할과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인권교
육을 실행하고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주체는 교사이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인권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제공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르치게 
된다. 동시에 학생들의 인권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차별과 괴롭힘을 예방하고 인권 침해 문제
가 발생했을 때 적법한 절차와 교육적 취지에 기반해서 이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역할
이 교사의 개인적 성향이나 인성만으로 제대로 수행되리라 기대할 순 없다. 교사가 인권에 대한 전문
적 지식과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이러한 역할을 타당하게 수행할 수 있다. 학교의 인권 보호 체계나 인
권 보호 규정이 타당하게 제정,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해야 하며, 학교의 인권 규정에 대해 관
심을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수업 안팎에서 다양성과 개
성을 존중하고, 포용적이면서 민주적인 학급, 학교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교사 스스
로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바람직한 모델이 되어야 한다.

교사들의 인권 의식과 인권교육 준비도에 관한 실태조사를 수행한 이미식(2003)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들은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협약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등 인권 지식, 인권 의식, 준비
도 측면에서 모두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또한 학생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
우, 그 원인으로 교내 학생 인권 보호 제도가 미흡하고, 교사의 권위주의적 분위기, 교사의 인권 의식 
부족 등을 제시했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 내의 권위주의적 의식과 관
행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동시에, 교사들이 실제로 인권교육을 수행하고 학생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학생 인권의 보호와 교육에 있어 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교사가 어떠한 인권교육을 받고 
있으며, 인권에 대해 어떤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향
후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예비교원을 대상으로 특히 이들의 인권 인식이 어떠하며 그 특징이 무엇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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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예비교원이 가지는 복잡다양한 인권 의식과 인권교육 역량의 출발점이 인권
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확히 인권 인식이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2. 교사의 인권 인식

인식이란 인지적으로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판단하거나 아는 것을 말한다(구정화, 2022, p. 118). 
이를 확장하면 인권 인식이란 권리를 가진 개인이 자신이 경험하는 사회에서 인권이나 인권 상황에 대
해 갖는 인지라고 볼 수 있다(정진성 외, 2011, p. 403). 즉 인권 인식은 인권과 관련된 상황에서 인권
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자신이 생활하는 사회에서 인권을 어느 정도로 보장받는다고 인지하
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개념이다.2)

인권 인식에 관한 의미 있는 접근을 위해 이를 다시 하위 개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구정화(2016)
는 인권 인식을 인권 판단력, 자신이 인권 존중을 받는 정도에 대한 인식의 두 가지로 구분한 바 있다. 
‘인권 판단력’이란 어떤 행동이나 상황이 인권과 관련하여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능력을 말한다(김
자영, 2012, p. 13; 구정화, 2016, p. 10). 다만 예비교원이나 현직교원의 경우 궁극적으로 이들이 학
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행할 주체라는 점에서, 인권 판단력을 확인하는 데 있어 
일반적인 상황과 학생 인권 관련 상황을 구분지어 접근하는 것이 별도의 장점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측
면에서 구정화(2022)는 인권 인식의 개념에서 학생 인권 관련 인식을 별도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는
데, 이는 학생과 관련된 인권 지식,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인권 관련 상황에서의 인권 판단력 등으
로 정의된다. 따라서 인권 인식의 하위 개념으로서의 인권 판단력을 일반적 상황에서의 인권 판단력과 
학생 인권 상황에서의 인권 판단력으로 범주화해 볼 수 있다. 한편 ‘자신이 인권 존중을 받는 정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가정, 학교, 지역, 인터넷 공간 등에서 자신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가
를 정도로 확인하고 있다(구정화, 2016, p. 10).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진 않았으나 인권 인식을 논의함에 있어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
분이 인권을 둘러싼 지식과 이해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지식과 이해 없이 정서적 측면이나 행동적 측
면의 의식이나 역량 고양을 기대할 순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치적 지식이 정치적 가치 및 태도 형성
에 기여한다는 연구를 참고해 볼 때(송성민, 2018, p. 56), 지식과 이해를 중심으로 한 인권 인식의 중
요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권에 대한 인지적인 이해가 사회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문서나 제
도,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인권 인식의 하위 개념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인권 관련 지식’으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2) 인권 인식과 유사하게 인권 의식이라는 개념도 통용되고 있다. 가령 인권 의식은 “자신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에게 
부여된 다양한 인권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존중하며, 적극적으로 실천을 수호 하려는 태도”로 정의되기도 한다(김
자영, 2012, p. 12). 인권 의식은 인지적 측면, 정서적 측면, 행동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인권 
인식에 비해 포괄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질문지를 통해 해당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므로, 상
대적으로 명확한 인지적 측면에 국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인지적 측면에 집중하는 인권 인식 개념을 중심으로 논
의를 펼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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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분석

가. 교원의 인권 인식 관련

현직교원이나 예비교원을 대상으로 이들의 인권 인식이나 인권 의식을 조사한 연구를 확인할 수 있
다. 유병열(2012)은 현직교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응답자의 82%가 인권과 인권교육에 
대한 학습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 이유로 올바른 인권 인식이 갖추어졌을 때 인권교육을 수행
할 수 있고, 학교에서 학생 인권 보호 등의 관련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주한(2013)은 5개 교육대학교의 재학생 750명을 대상으로 예비초등교원의 인권의식을 조사한 
바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대 예비교원의 일반적인 인권 인식은 보통 이상 수준이었으며, 다른 종
합대학 학생들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재학 중인 대학 내에서
의 인권 보장은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고 있다.

남궁선혜, 김현정(2011)은 한 대학의 유아교육과 재학생 200 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 가운데 유아 인권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33%에 불과하여 인권 인
식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수현 외(2012)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연구
는 2011년에 세이브더칠드런이 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예비교원의 인권 의식과 인권 실태를 분석
한 것이다. 전국 11개 교대 및 10개 사대 재학생 총 1,430 여 명을 조사한 결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77.8%로 나타났다. 물론 아동 인권에 대한 동의나 긍
정 수준은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기본적으로 인권 지식이나 인식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기본적으로 예비교원의 상당수가 인권 인식이 높지 않거나 일부 부족한 부분
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인권 인식 조사 관련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예비교원의 인권 인식은 이중적 측면을 가진다. 대체로 인권에 대한 동
의나 긍정 수준은 양호하지만, 기본적인 인권 지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예
비교원의 인권 인식이 학교 현장에서의 인권교육 수행과 학생 인권 보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를 
점을 전제하고, 이들의 인권 인식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는 인권 인식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개념화가 요구된다. 앞서 인권 인식의 개념 부분에서 논의
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권 인식을 조사하고자 한다.

첫째, 인권 인식 중 ‘인권 관련 지식’에 관해서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구정화, 2022; 정진성 외, 2014; 최수현 외, 2012). 
둘째, ‘인권 판단력’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인권 판단력(정진성 외, 2011; 한준 외, 2022)과 학생 인
권 상황에서의 인권 판단력(김병준 외, 2021; 구정화, 2022)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셋째, 사
회에서 인권을 존중받는 정도에 대한 인식(구정화, 2016)은 초･중･고등학교에서의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 재학 중인 대학에서의 인권, 사회 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인권 등을 종합적으로 질문하여 파악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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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본 연구는 교대 및 사대에 재학 중인 예비교원의 인권 인식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
이 있다. 인권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인권 인식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여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더하여 배경변인별로 이러한 인권 인식의 수준에 차이가 나는가를 검증해 보
고자 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대 및 사대 예비교원의 인권 인식의 실태는 어떠한가?
- 인권 관련 지식 / 인권 판단력 / 집단별 인권 존중 정도에 대한 인식

둘째, 배경변인에 따라 교대 및 사대 예비교원의 인권 인식의 실태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 인권 관련 지식 / 인권 판단력

첫 번째 연구 문제는 세부적으로 3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먼저 예비교원이 인권 관
련 문서나 제도, 구제 절차 등에 대해 가지는 지식 수준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특정 행동이나 상황이 
인권과 관련하여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능력, 즉 인권 판단력을 확인하였다. 예비교원이 향후 학생 보
호 및 지도의 주체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인권 판단력은 ‘일반적인 상황’과 ‘학생 인권 관련 상
황’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예비교원이 인식하는 다양한 집단별 인권 존중 정
도가 어떠한지 확인하였다.

두 번째 연구 문제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획득한 응답자의 배경변인(성별, 학년, 재학 학교 유형, 전
공 변인3))에 따라 인권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 또한 인권 인식의 하위 항목 3가지에 
따라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다만 마지막 집단별 인권 존중 정도에 대한 인식은 조사 항목의 특성상 
전체 합산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분석 과정에서 제외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분석 결과 부분에
서 상세히 설명하였다.

2. 연구 대상

예비교원을 연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 대상의 모집단을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대상이 타당하게 표집되도록 층화 표집(stratified sampling)을 실시하였
다. 층화 표집은 전체 모집단 내 하위 집단의 특성을 감안하여 각 집단별 표집 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표본집단이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어 더욱 정확한 모수 추정이 가능해진다(Lohr, 1999: 
조지민, 정혜경, 2013, p. 877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의 ‘2022년 대학별 학과

3) 이 연구에서 교육대학교의 전공은 심화과정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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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모집인원 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조사를 진행할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의 비율을 정하였고, 구체적
인 대학 선정은 지역적 안배도 고려하였다. 대학 추출 후 교대 심화과정 및 사대 전공이 다양하게 표집
될 수 있도록 전공별 할당 비율을 정한 뒤 이를 고려하여 응답자를 선정하였다. 할당 비율에 따라 표집
을 수행하되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경우 최대한 할당 비율에 근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최종적으
로 총 1,002명의 응답자를 확보하였고, 온라인 조사를 통해 이들의 응답을 수집하였다. <표 1>은 조사 
대상의 배경변인별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구분 항목 인원(명) 비율(%)4)

성별5)

남자 396 39.5

여자 601 60.0

기타 5 0.5

학년

1학년 100 10.0

2학년 215 21.5

3학년 518 51.7

4학년 169 16.9

대학교 
소재 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14 31.3

강원, 충청권 323 32.2

전라, 제주권 181 18.1

경상권 184 18.4

대학 유형

교육대학 308 30.7

국립/국립대법인사범대학 427 42.6
69.2

사립사범대학 267 26.6

주전공

언어 계열 교육 160 16.0

인문사회계열 교육 272 27.1

자연과학계열 교육 219 21.9

예체능계열 교육 77 7.7

생활과학교육, 공학 및 컴퓨터계열 교육 49 4.9

교육계열 및 특수교육, 유아교육계열 등 217 21.7

기타 8 0.8

합계 1,002 100.0

<표 1> 조사 대상의 배경변인별 특성

4) 비율의 경우 소수점 두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사용하였기에 전체 값이 99.9%인 경우나 100.1%인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나오는 모든 표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5) 성별 중 ‘기타’에 응답한 인원은 5명(0.5%)이었으나, 향후 성별에 따른 종속변수의 차이를 비교하는 과정에서는 이 
5명의 응답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해당 응답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집단 간 비교 시 집단 구성원의 수가 
매우 적을 때 전체 통계 분석의 결과가 왜곡될 수 있기에 그러한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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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 도구

먼저 배경변인으로 연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성별, 학년, 재학 중인 대학 소
재 지역, 학교 설립 유형, 전공 등을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종속 변인에 대한 조사 도구이다. 첫째, 인권 관련 지식에 관해서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 관련 문서나 
제도는 선행연구와(구정화, 2022; 정진성 외, 2014; 최수현 외, 2012) 전문가 검토를 통해 구성하였
다. 구체적으로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헌법을 통해 보장되는 기본적 권리로
서 인권 내용,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의 구제 절차에 대해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5문항으로 
확정하였다. 5문항의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 값은 .768로 측정 도구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둘째, 인권 판단력은 인권 관련 상황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묻는 것으로 일반적인 인권 관련 상황, 학생 
인권 관련 상황으로 구분하여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일반적인 인권 상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민인권
의식 조사(정진성 외, 2011; 한준 외, 2022)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을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연구진 내
부 및 외부 전문가 검토를 통해 변별력이 없거나 인권친화적이지 않은 용어, 인권판단력 측정에 부적
합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총 9문항을 확정하였다. 9문항의 크론바흐 알파 값은 .663으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학생 인권 상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실태조사에서 사용한 설문 문
항(김병준 외, 2021)을 기본으로 하였다. 여기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서 제시하는 학생 인권 항
목에 해당하는 상황을 추가하였으며, 역시 연구진 내부 및 외부 전문가 논의를 통해 총 13문항을 확정하
였다. 13문항의 크론바흐 알파 값은 .703으로 측정 도구 신뢰도 측면에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집단별 인권 존중 정도에 대한 인식은 구정화(2016) 연구에서 활용한 문항을 바탕으로 대상
과 범위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에 초･중･고등학교에서의 학생의 인권, 초･중･고등학교에서
의 교사의 인권, 재학하는 대학에서의 대학생의 인권, 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사회 전반에서
의 인권이 어느 정도로 존중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변인은 각 문항이 
각자 영역별 존중 정도에 대한 인식을 묻고 있기에 문항 간 내적 일관성 검토는 하지 않았다.6)

4. 연구 절차

2023년 4월, 연구주제 확정 후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였고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인권 인식 확
인을 위한 질문지 문항 초안을 완성하였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용하여 개별 문항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을 지속하였고 최종적으로 5월 말 질문지 문항이 확정되었다.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여 총 1,002명분의 응답 결과를 수집하였고, 이에 
대한 자료 정리와 통계 분석을 9월 말까지 진행하였다. 응답자료는 IBM Statistics SPSS v.21 프로그
램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인권 인식의 세 가지 하위 항목에 맞추어 기술통계값을 제시하였다. 다
음으로 배경변인별 차이를 검증 결과를 제시하였다. 차이 검증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를 통해 학년, 전공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고, Scheffé 방식으로 사후검정 결과를 확인하였다.

6) 온라인 조사에 활용한 실제 질문지 문항은 다음 장의 자료 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지면 관계상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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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예비교원의 인권 인식 분석 결과

1. 예비교원의 인권 인식

분석 결과는 예비교원의 인권 관련 지식, 인권 판단력, 사회에서의 인권 존중 정도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하였다.

가. 인권 관련 지식

이 항목에서는 인권 관련 문서 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지식이나 인지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구분
들어본 적도 
없고 내용도 

모른다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

내용을 대강 
알고 있다

내용을 매우 
잘 알고 있다 평균 표준

편차

세계인권선언문 45(4.5%) 501(50.0%) 412(41.1%) 44(4.4%) 2.45 .6527

유엔아동권리협약 206(20.6%) 502(50.1%) 263(26.2%) 31(3.1%) 2.12 .7605

학생인권조례 75(7.5%) 422(42.1%) 427(42.6%) 78(7.8%) 2.51 .7456

구분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평균 표준

편차
헌법을 통해 보장되는 기본적 

권리로서 인권 내용
31(3.1%) 201(20.1%) 618(61.7%) 152(15.2%) 2.89 .6814

일상에서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구제절차

77(7.7%) 473(47.2%) 370(36.9%) 82(8.2%) 2.46 .7523

전체 2.49 .5181

<표 2> 예비교원의 인권 관련 지식

세계인권선언문, 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고 내용도 모른다’와 ‘들
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를 합한 비율이 각각 54.5%, 70.7%, 49.6%로 나타났다. 과반에 
육박하는 응답자가 주요 권리 문서나 법규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을 통해 보장되는 기본적 권리로서 인권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른다’와 ‘잘 모른다’를 합한 비율
이 23.2%이고, ‘어느 정도 알고 있다’와 ‘매우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76.9%로 나타났다. 
인권침해 구제절차에 대해 ‘전혀 모른다’와 ‘잘 모른다’를 합한 비율이 54.9%이고, ‘어느 정도 알고 있
다’와 ‘매우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5.1%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값은 2.49로 나타났다. 유엔아동권리협약(2.12), 세계인권선언문(2.45)의 순으로 평균이 
낮았으며, 헌법을 통한 인권 보장(2.89), 학생인권조례(2.51) 순으로 평균이 높았다. 이 결과는 보편
적･세계적 수준의 인권 문서보다 국내 법령 수준의 인권에 대해 예비교원이 그나마 더 높게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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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권 판단력7)

1) 일반적 상황에 대한 인권 판단력

9개 문항별 빈도와 관련 기술통계값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연번 문항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평균 표준

편차

1 사형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0

(13.0%)
462

(46.1%)
340

(33.9%)
70

(7.0%)
2.35 .7919

2
안전을 위해 국내 공항에 전신 투시 장치, 즉 승객
의 알몸이 보이는 엑스레이 검색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역)

216
(21.6%)

507
(50.6%)

232
(23.2%)

47
(4.7%)

2.89
(역)

.7895

3
교통 혼잡이나 소음 발생이 우려되더라도 시위나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51
(5.1%)

303
(30.2%)

533
(53.2%)

115
(11.5%)

2.71 .7332

4
상시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람을 정규직이 아
닌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일은 불허해야 한다.

58
(5.8%)

319
(31.8%)

494
(49.3%)

131
(13.1%)

2.79 .7676

5
세금 부담이 증가하더라도 사회복지 혜택을 확대
해야 한다.

41
(4.1%)

259
(25.8%)

573
(57.2%)

129
(12.9%)

2.79 .7118

6
불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원한
다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

260
(25.9%)

404
(40.3%)

294
(29.3%)

44
(4.4%)

2.12 .8452

7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차별이므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35
(3.5%)

133
(13.3%)

533
(53.2%)

301
(30.0%)

3.10 .7509

8
우리 사회에 난민을 수용하는 것은 국제사회 일원
으로서 당연한 책임이다.

93
(9.3%)

295
(29.4%)

535
(53.4%)

79
(7.9%)

2.60 .7643

9 동성애자는 사회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21

(12.1%)
169

(16.9%)
433

(43.2%)
279

(27.8%)
2.87 .9559

전체 2.68 .4126

<표 3> 일반적 상황에 대한 인권 판단력

일반적 상황에 대한 인권 판단력의 평균 점수는 2.68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최저 2.12에서 최고 
3.10로 다소 편차가 컸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차별이므로 처
벌을 강화해야 한다’에 대한 인권 판단력(3.10)이 가장 높고, ‘불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
인도 원한다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에 대한 인권 판단력(2.12)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일반적 상황에서의 인권 판단력 질문에 ‘대체로 동의한다’와 ‘매우 동의한다’에 응답한 비율(역코딩 
문항의 경우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와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의 비율)이 대체로 60% 이상에서 80%
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예비교원의 일반적 인권 판단력은 긍정적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

7) 분석 결과에서 개별 항목 응답 비율은 역코딩을 고려하지 않은 원래 응답 결과이며, 평균 항목의 값은 역코딩 여부
를 반영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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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불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원한다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의 경우 
33.7%, ‘사형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의 경우 40.9%만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별 사
안에 따라 인권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학생 인권 상황에 대한 인권 판단력

학생 인권 상황에 대한 인권 판단력의 기술통계값은 <표 4>와 같다.

연번 문항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평균 표준

편차

1
초･중･고등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은 학생 
임원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역)

33
(3.3%)

210
(21.0%)

494
(49.3%)

265
(26.4%)

2.01
(역)

.7786

2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복도에 서 있게 
할 수 있다.(역)

73
(7.3%)

314
(31.3%)

452
(45.1%)

163
(16.3%)

2.30
(역)

.8248

3
초･중･고등학교에서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
에 교사의 허가 없이 학생이 운동장이나 체육관
에서 놀거나 운동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역)

346
(34.5%)

363
(36.2%)

212
(21.2%)

81
(8.1%)

2.97
(역)

.9383

4
초･중･고등학교에서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학생의 휴대폰을 일괄적으로 거두어 둘 수 있
다.(역)

43
(4.3%)

221
(22.1%)

519
(51.8%)

219
(21.9%)

2.09
(역)

.7770

5
초･중･고등학교에서 경우에 따라 불시에 학생
들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역)

302
(30.1%)

405
(40.4%)

249
(24.9%)

46
(4.6%)

2.96
(역)

.8560

6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용모와 복장에 대
한 규제는 학생다움을 위해 필요하다.(역)

182
(18.2%)

347
(34.6%)

404
(40.3%)

69
(6.9%)

2.64
(역)

.8555

7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자신에 관한 학교 
기록에 대해 열람 및 정정을 요청하는 것은 교
사 권한에 대한 침해이다.(역)

130
(13.0%)

484
(48.3%)

290
(28.9%)

98
(9.8%)

2.64
(역)

.8275

8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
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으고 이
를 표현할 수 있다.

4
(0.4%)

22
(2.2%)

434
(43.3%)

542
(54.1%)

3.51 .5640

9
종교재단이 설립한 초･중･고등학교에서 종교
행사 및 종교교육을 학생에게 의무화 할 수 있
다.(역)

398
(39.7%)

381
(38.0%)

187
(18.7%)

36
(3.6%)

3.14
(역)

.8420

10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만들
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4
(0.4%)

42
(4.2%)

495
(49.4%)

461
(46.0%)

3.41 .5917

11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비슷한 잘못을 
하지 않도록 특정 학생의 징계 사실을 다른 학
생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역)

198
(19.8%)

444
(44.3%)

305
(30.4%)

55
(5.5%)

2.78
(역)

.8218

<표 4> 학생 인권 상황에 대한 인권 판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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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권 상황에 대한 인권 판단력의 전체 평균 점수는 2.79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최저 2.01에서 
최고 3.51로 편차가 다소 컸다.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
원의 의견을 모으고 이를 표현할 수 있다.’에 대한 인권 판단력(3.51)이 가장 높고, ‘초･중･고등학교에
서 징계를 받은 학생은 학생 임원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에 대한 인권 판단력(2.01)이 가장 낮았다.

‘대체로 동의한다’와 ‘매우 동의한다’를 합한 긍정적인 인권 판단력 응답 비율이 높은 경우를 살펴
보면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으고 이를 표
현할 수 있다.(97.4%)’,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95.4%)’,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징계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학생은 
이에 불응할 수 있다.(88.7%)’ 등이 있었다. 이 결과를 통해 예비교원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자유와 권
리, 의견 표명을 보장하는 데 크게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집단별 인권 존중 정도에 대한 인식

다양한 집단들이 인권을 존중받는 정도에 대한 예비교원들의 인식을 분석한 기술통계값은 <표 5>
와 같다.

연번 문항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존중되는 
편이다

매우 
존중된다 평균 표준

편차

1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인권
5

(0.5%)
68

(6.8%)
613

(61.2%)
316

(31.5%)
3.24 .5892

2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의 인권
136 

(13.6%)
566

(56.5%)
286

(28.6%)
13

(1.3%)
2.12 .6658

3 재학하는 대학교에서 대학생의 인권
20

(2.0%)
99

(9.9%)
693

(69.2%)
190

(19.0%)
3.05 .6050

4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81

(8.1%)
612

(61.1%)
280

(27.9%)
29

(2.9%)
2.26 .6408

5 우리 사회 전반에서의 인권
16

(1.6%)
238

(23.8%)
706

(70.5%)
42

(4.2%)
2.77 .5402

전체 2.70 .3588

<표 5> 집단별 인권 존중 정도에 대한 인식

연번 문항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평균 표준

편차

12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징계 사유를 충분
히 설명하지 않으면 학생은 이에 불응할 수 있다.

16
(1.6%)

98
(9.8%)

641
(64.0%)

247
(24.7%)

3.12 .6284

13
불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학생에 대해
서 초･중･고등학교에서의 교육 기회가 제한되
어야 한다.(역)

202
(20.2%)

407
(40.6%)

310
(30.9%)

83
(8.3%)

2.73
(역)

.8765

전체 2.79 .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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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되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된다’를 합한 값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의 
인권(29.9%)’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인권(92.7%)’이 가장 높게 나타났
다. 특히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에 응답한 비율을 보면,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의 인권’에 대한 응
답 비율이 13.6%로 가장 높았다. 오늘날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에 비해 교사 인권이 제대로 존중받
지 못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음을 보여준다.

교사 인권에 대한 존중 정도 인식이 2.12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라는 
2점에 근접한 수치다. 반면 학생 인권에 대한 존중 정도 인식은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예
비교원들은 같은 학교 공간 내에서 학생과 교사 집단 간 인권 보장 정도가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인식
하고 있었다.

2. 배경변인별 인권 인식의 차이

가. 인권 관련 지식

예비교원의 인권 인식에 대한 다층적인 분석을 위해 배경변인별 인권 인식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표 6>은 인권 관련 지식의 전체 평균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낸 결과이다.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F p Scheffe 

또는 t, df

성별
남자(a) 396 2.44 .557

.043*
t=-2.028

df=770.151여자(b) 601 2.51 .491

학년

1학년 100 2.39 .536

1.743 .156
2학년 215 2.50 .520

3학년 518 2.48 .510

4학년 169 2.53 .527

학교
유형

교육대학교(a) 308 2.46 .482

1.316 .269국립/국립대법인 사범대학(b) 427 2.48 .546

사립사범대학(c) 267 2.53 .513

전공

언어 계열 교육(a) 160 2.41 .491

32.049 .000***
b>a,c,d,e

d>c,e

인문･사회계열 교육(b) 272 2.73 .533

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 교육(c) 268 2.29 .458

교육계열 및 특수교육(d) 217 2.54 .457

예체능계열 교육 및 기타(e) 85 2.31 .513

<표 6> 인권 관련 지식의 전체 평균에 대한 집단 간 차이

p: * < .05, ** < .01, ***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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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관련 지식의 전체 평균에 대해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요인은 성별과 전공이었다. 성
별의 경우 인권 관련 지식의 여자 평균은 2.51, 남자 평균은 2.44였는데 이러한 차이는 .05의 유의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p=.043).

전공의 경우 인문･사회계열 교육(평균 2.73), 교육계열 및 특수교육(평균 2.54), 언어 계열 교육(평
균 2.41), 예체능계열 교육 및 기타(평균 2.31), 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 교육(평균 2.29) 순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00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p=.000). Scheffe 사후 검정 결
과 인문･사회계열 학생의 인권 관련 지식 수준이 다른 모든 전공의 학생보다 높았으며, 교육계열 및 특수
교육 학생은 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및 기타 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학년의 경우 대학에서 교육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지식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결과는 
달랐다. 4학년이 2.53으로 가장 높았지만 그 다음은 2학년으로 나타나 학년에 따라 선형적으로 상승
하진 않았다. 학년에 따른 인권 지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나. 인권 판단력

1) 일반적 상황에 대한 인권 판단력

<표 7>은 일반적 상황에 대한 인권 판단력의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F p Scheffe 

또는 t, df

성별
남자(a) 396 2.52 .440

.000***
t=-9.640

df=718.731여자(b) 601 2.78 .355

학년

1학년 100 2.64 .393

.523 .667
2학년 215 2.69 .398

3학년 518 2.68 .406

4학년 169 2.79 .459

학교
유형

교육대학교(a) 308 2.69 .385

.426 .653국립/국립대법인 사범대학(b) 427 2.67 .418

사립사범대학(c) 267 2.70 .436

전공

언어 계열 교육(a) 160 2.67 .452

3.871 .004**
b>e
d>e

인문･사회계열 교육(b) 272 2.72 .442

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 교육(c) 268 2.65 .397

교육계열 및 특수교육(d) 217 2.72 .350

예체능계열 교육 및 기타(e) 85 2.55 .402

<표 7> 일반적 상황에 대한 인권 판단력의 집단 간 차이

p: * < .05, ** < .01, ***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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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성별, 전공 집단에 따라 일반적 상황에 대한 인권 판단력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남자 2.52, 여자 2.78로 여자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001의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p=.000).

전공의 경우 인문･사회계열과 교육계열 및 특수교육이 2.72로 동일하게 인권 판단력이 가장 높았
으며, 언어 계열(평균 2.67), 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2.65), 예체능계열 및 기타(2.55) 순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차이는 .01의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p=.004). Scheffe 사후 검정 결과 
인문･사회계열과 교육계열 및 특수교육 학생이 예체능계열 및 기타 전공 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
았다. 기타 다른 요인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2) 학생 인권 상황에 대한 인권 판단력

<표 8>은 학생 인권 상황에 대한 인권 판단력의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F p Scheffe 

또는 t, df

성별
남자(a) 396 2.73 .385

.000***
t=-4.550
df=995여자(b) 601 2.83 .353

학년

1학년 100 2.88 .321

2.595 .051
2학년 215 2.81 .382

3학년 518 2.77 .380

4학년 169 2.80 .343

학교
유형

교육대학교(a) 308 2.73 .357

5.681 .004** b>a국립/국립대법인 사범대학(b) 427 2.83 .381

사립사범대학(c) 267 2.81 .362

전공

언어 계열 교육(a) 160 2.74 .347

7.440 .000*** b>a,c,e

인문･사회계열 교육(b) 272 2.88 .371

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 교육(c) 268 2.75 .383

교육계열 및 특수교육(d) 217 2.80 .351

예체능계열 교육 및 기타(e) 85 2.69 .364

<표 8> 학생 인권 상황에 대한 인권 판단력의 집단 간 차이

p: * < .05, ** < .01, *** < .001

조사 결과 성별, 학교 유형, 전공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했다. 성별의 경우 여자 2.83, 남자 
2.73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0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p=.000).

학교 유형의 경우 국립/국립대법인 사범대학(2.83), 사립사범대학(2.81), 교육대학교(2.73)의 순
으로 점수가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0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p.004). Scheffe 
사후 검정 결과 국립/국립대법인 사범대학 학생이 교육대학교 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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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경우 인문･사회계열(2.88), 교육계열 및 특수교육(2.80), 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 (2.75), 
언어 계열(2.74), 예체능계열 및 기타(2.69) 순이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00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했다(p=.000). Scheffe 사후 검정 결과 인문･사회계열이 교육계열 및 특수교육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전공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집단별 인권 존중 정도에 대한 인식

집단별 인권 존중 정도에 대한 인식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개별 문항이 각 영역별 존중 정도를 측
정하고 있다. 이를 합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아 전체 평균 점수를 산출하지 않았다. 따라
서 배경 변인별 차이 검증을 하지 않았다.

V. 결론

1. 요약

교사는 학생들에게 인권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제공하고, 인권 관련 상황에서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인권 판단력과 인권을 존중하고 실천할 수 있는 태도를 가르치며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
을 수행한다. 교사 인권 인식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교원 양성과정에 이를 함양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본 연구는 교원 양성과정에서의 인권교육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교대 및 사대에 재학 중인 예비교원의 인권 인식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예비교원의 인권 관
련 지식, 인권 판단력, 집단별 인권 존중 정도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교원의 인권 관련 지식 수준을 확인한 결과 전체 평균 2.49 정도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국내 실정법과 관련된 인
권 조항에 대한 지식 수준은 비교적 높았으나, 유엔아동권리협약, 세계인권선언문과 같은 보편적･세
계적 수준에서의 인권 문서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그럼에도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진
행한 최수현 외(2012)의 연구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3.0%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이 연구에서는 ‘내용을 매우 잘 알고 있다’ 및 ‘내용을 대강 알고 있다’를 합한 비율이 
29.3%로 나타나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인권 판단력을 일반적 상황과 학생 인권 관련 상황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학생 인권 관련 
상황에 대한 인권 판단력 수준(2.79)이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인권 판단력 수준(2.68)보다 높게 나타났
다. 인권 판단력의 구체적인 항목별 편차가 최저 2.01에서 3.51로 나타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초･
중･고등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은 학생 임원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항목이 가장 낮은 인권 판
단력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은 징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시한 학생
인권조례의 취지와 상반된 인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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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이 인권을 존중받는 정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이 2.70
으로 전반적으로 존중되는 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교 공동체의 일원인 교사와 학생 인권 
보장 상황에 대한 인식은 엇갈리게 나타났다. 학생의 인권은 잘 존중되고 있다는 인식이 92.7%에 달
했지만, 교사의 인권에 대해서는 존중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대부분(70.1%)이었다.

넷째, 배경 변인별 인권 인식 차이를 검증한 결과, 대체로 성별, 전공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했다. 성
별의 경우 인권 관련 지식, 일반적 상황에서의 인권 판단력, 학생 인권 상황에서의 인권 판단력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전공의 경우 인권 관련 지식, 일반적 상황에 대한 인권 판단력, 학생 인권 상황에 대한 인권 판단력
에서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위 영역 전반에 걸쳐 인문･사회계열이 다른 전공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인문･사회계열 다음으로 높은 수치가 나타난 
전공은 교육계열 및 특수교육이었다. 예체능계열 및 기타 전공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인문･사회계열, 교육계열의 경우 전공 특성상 다른 전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권 관련 
지식을 접할 기회가 많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논의 및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대 및 사대 예비교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의 개선 측면에서 다음
의 논의 및 제언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보편적인 인권에 관한 교육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인권 관련 지식 수준 분석 결과, 헌법, 인권조례 등 실정법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세계적 
인권 문서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다. 인권을 지나치게 실정법 측면에서만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
인할 필요가 있다. 실정법 내용과 직결되지 않더라도 보편적 차원의 인권 보장에 대한 내용 또한 활발
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둘째, 인권 관련 논쟁 상황에 대한 토론과 숙의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 인권 판단력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았으나 구체적 항목에 따라 응답 내용이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인권 관련 
논쟁 영역이 다수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같은 학교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교사와 학생의 인
권 보장 정도를 상반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 오늘날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적으로 보는 시각 등을 
생각할 때 학생 인권 관련 상황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향후 교육 현장에
서 마주하게 될 다양한 인권 관련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논쟁적인 상황에 대한 토론과 숙
의의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권 관련 지식,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인권 판단력, 학생 인권 상황에서의 인권 판단력에서 성
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유사한 인권교육을 받은 사람을 대상
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은 성별에 따라 인권에 대해 다른 생
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떠한 정답을 정해놓고 접근하기보다, 상대방의 주장을 이해함으로써 
이에 이러한 인식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교원양성과정에서 인권 관련 논쟁적인 상황에 대한 토론
과 숙의의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대 및 사대 인권교육의 현황과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교원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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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교육하는 교대와 사대의 목적을 생각할 때 양성과정에서의 경험이 많을수록 인권 인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학년에 따른 인권 인식은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오
히려 구체적인 항목에 따라 학년별 인권 인식 수준이 역전되는 결과도 나타났다. 교원 양성과정에서의 
인권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대학교에서의 학년이 재학 기간에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며 대학교 내에서의 인권교육 경험 외 다른 변수의 영향도 있을 수 있으나 인권 인
식 향상의 효과성 측면에서 현재 인권교육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넷째, 인권교육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전공의 교육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 전공에 따른 인권 인식의 수준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공 특성상 
인권 내용을 접할 기회가 차이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인권교육이 전공과 관련 없이 모든 
교사가 행해야 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생각해 볼 때 예비교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의 경
우 특정 전공에서 전공 과목으로만 다루기보다 모든 전공이 공통으로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
나 상대적으로 소외된 전공에 인권 관련 과목을 추가 개설하는 등 인권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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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urvey on Human Rights Awareness of Pre-service Teachers

Seong-min Song
Professo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aeyoung Lee
Teacher, Ahyeon Middle Schoo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human rights awareness of pre-service 
teachers to analyze the actual situation and draw implications. Teachers are the main 
implementers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and 
protectors of students’ human rights. The current status of teachers’ human rights 
awareness is very important and needs to be properly cultivated in teacher education 
programs. Human rights awareness was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in this study: 
knowledge of human rights, ability to judge human rights, and awareness of the extent to 
which human rights are respected in society, and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among 
1,002 pre-service teachers. The results of the survey are as follows. First, the knowledge 
of human rights among pre-service teachers was at an average level, but it has 
significantly improved compared to the past. Second, pre-service teachers had higher 
levels ability to judge human rights in situations involving students. Third, pre-service 
teachers perceived various groups in society to have generally good levels of respect for 
human rights, but they believed that teachers’ human rights were not well protected. 
When we examined whether there were differences in human rights awareness by 
background factors, we found a number of significant differences by gender and major, 
with femeale pre-service teachers and those majoring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scoring higher in both knowledge and judgement aspects.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based on academic year.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highlights the 
need to review the current status and effectiveness of human rights education within 
teacher training programs. It also suggests the importance of providing opportunities for 
debate and deliberation on human rights-related issuses and implementing standardized 
human rights education in teacher education programs without deviations by major.

Key Words: Pre-service teacher, Human rights awareness, Knowledge of human rights, Ability to 
judge human rights, Respect for human rights, Human right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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